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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수신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귀하

(경유)

제목 유류비 상승에 따른 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기준 개선 알림

1. 관련문서

가. M00013-285963(2022.3.22. )

나. 기술서비스총괄과-988(2022.4.11. )

2. 유류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하고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2022.4.11.자로 시행을 하였으나,

3. 동 기준의 연비 적용과 관련하여 공인연비와 실연비의 차이가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실비가 보전될 수 있도록 운송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붙임의 '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기준 '은 수요기관으로부터 구매위임을 받아

조달청에서 체결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기준 개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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